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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간편한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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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이 건축물 또는 공장시설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간편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축물은 공공사업인 경우 연면적 75,0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을, 민간
사업인 경우 연면적 100,0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11,500 kVA 이상을 협의대상이 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장
시설은 민간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24 톤/h 이상을, 공공사업인 경우 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12 톤/h 이상이면 협의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Abstract  In order to set the simple criteria to distinguish being or not facilities of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data analysis and case analysis were carried out. 
This paper proposes that building, one of the facilities, is being object of the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when in the public project, its gross area is more than 7,500 ㎡ or main transformer capacity is more than 
9,000 kVA and when in the private project, its gross area is more than 100,000 ㎡ or main transformer capacity 
is more than 11,500 kVA. Also shows that factory, another of the facilities, is being object when in the private 
project, its main transformer capacity is more than 6,000 kVA or boiler capacity is more than 24 ton/h and 
when in the public project, its main transformer capacity is more than 3,000 kVA or boiler capacity is more 
than 12 ton/h.

Key Words : Consultation about Energy Use Plan, Facility, Public Project, Private Project, Gross Area, Main 
Transformer Capacity, Boiler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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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0조 내지 제12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
의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
고,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
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실현하고 온실가스 배

출감소를 통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다[1]. 본 제도는 1979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을 제정할 때에는 신고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1984년부터 
신고 제도를 승인 제도로 강화하여 시행하다가 1989년에 
신고 제도로 다시 환원하였으며 1992년부터 공공사업에 
대한 협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사업은 신고 제도를 
유지하다가 1999년에 민간사업에 대한 신고제도가 폐지
되었다. 2002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을 협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협의대상이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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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행령 개정으로 협의대상 사업 및 시설의 범위가 하
향 조정되어 협의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2004년 국가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05∼’07)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에
너지사용계획 강화」를 선정하였고[2], 이에 따라 2006년
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협의대상 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
준을 공공사업은 연간 5,0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
용하는 시설 또는 연간 2천만 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
는 시설에서 연간 2,500toe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
는 시설 또는 연간 1천만 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하향 조정‧확대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설
치를 강화하였다. 다만, 2002년부터 협의제도가 민간부문
까지 확대된 이후 규제로 인한 비용 및 효과 등 규제영향
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2008년 6월까
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에 전문기
관에 의한 객관적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대상 확대에 
따른 효과분석[3]을 하고, 2008년에 협의제도는 에너지절
감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분명하게 거두고 있으며, 경
제․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
이라는 분석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협의제
도 존치의 타당성과 협의대상 범위의 적절성을 동의 받
았다.

2008년의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확
정한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의 핵심 세부
정책 과제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실효성 확보」방안
이 포함되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세부방안으로 에너지사용계획 작성 및 검토기준의 재
설정, 에너지수요 예측시 적용하는 표준데이터의 재설정, 

에너지절감효과 산출기준 제시 그리고 시설부문의 협의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간이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수립
하고, 이어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여 협의제도 운영의 내
실화를 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의 실효성
을 확보하는 세부방안 중의 하나로 건축물 및 공장시설 
등이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간편하게 판단하는 기준
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연도별 시설부문 협의 건수를 나타낸다. 

2003년 이전에는 협의 건수가 없고,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연평균 협의건수는 4건 이었는데, 2006년에 협의대
상 시설의 범위를 하향 조정‧확대한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협의건수는 20건 이상으로 대폭 증가
하였다.

[그림 1] 연도별 시설부문 협의건수
[Fig. 1] Facility consultation objects by year 

이는 에너지다소비 공정산업의 증설 및 공정 개선사업
과 중대규모 복합건축물 및 공장설비 사업 등이 협의대
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향후 효과 
예측분석에서도 협의대상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
었다[4].

그렇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현장에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를 
누락한 채 사업을 진행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 
협의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협의를 늦게 신청하는 사례
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서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시설
의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에너지사용계
획 협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고 있다.

1. 대상 사업
도시개발 공공사업 30만㎡이상

민간사업 60만㎡이상
산업단지개발 공공사업 15만㎡이상

민간사업 30만㎡이상
에너지개발 채광면적 250만㎡이상

발전용량 2만kW 이상
항만건설 하역능력 1백만ton/년이상
철도건설 선로길이 10km 이상
공항건설 터미널포함 40만㎡이상
관광단지개발 공공사업 30만㎡이상

민간사업 50만㎡이상
2. 대상 시설

건축물
또는공장

공공사업 연료, 열-2,500 toe/년이상
전력-1,000만 kWh/년이상 

민간사업 연료, 열-5,000 toe/년이상
전력-2,000만 kWh/년이상 

기타 시설
공공사업 연료, 열-2,500 toe/년이상

전력-1,000만 kWh/년이상 
민간사업 연료, 열-5,000 toe/년이상

전력-2,000만 kWh/년이상 

[표 1] 협의 대상 사업 및 시설 범위
[Table 1] Range of consultation Project and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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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표 1처럼 대상 사업은 협의대상 범위를 주로 사
업 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
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이 협의대상 여
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만, 대상 시설은 협의대상 범위
를 연료 및 열의 연간 사용량(toe) 또는 전력사용량(kWh)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대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
지 않은 것이 커다란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료 및 전력 사용량은 전체시설을 설계 최대 
생산용량으로 가동할 경우에 투입되는 각 설비별 시간당 
에너지부하의 합계를 준공 후 정상가동시 생산계획에 의
한 연간 가동시간으로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5].

따라서 사업현장에서는 협의를 통한 충실한 에너지사
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문가가 아닌 사업주
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정관청 담당자 등
이 협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
련되기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2. 자료 분석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수요
부분 전 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에너지정책 
관련 연구 활동 및 분석업무를 위한 국내외 자료 제공 등
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실시하며, 

표본규모는 부모집단을 선정한 후 종사자의 비중을 감안
한 수정된 절사법과 네이만 배분법을 사용한다[6].

2008년 에너지총조사에서 전수조사한 대형건물 대상
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한 에너지관리대상 건물로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 toe 이상
인 에너지다소비 건물696개소이며 건축물의 용도별 조사
현황은 표 2와 같다. 또한 제조업 공장 대상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라 23개 업종 119,802개소인데, 조사현황
은 본 연구에서 인용하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에너지총조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에너지원별 연면적
당 에너지소비량[7]을 건축물별 단위전력 및 단위연료사
용량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  분 개소

업무용
일반빌딩 37

공공빌딩 77

전체 114

상업용
백화점 86

상가 54

전체 140

교육용
학교 61

연구소 26

전체 87

호텔 39

병원 63

전화국 26

아파트 199

기타 28

합계 696

[표 2] 대형 건축물 조사현황
[Table 2] Number of building surveyed

구   분 전력
(kWh/㎡년)

연료
(Mcal/㎡년)

업무용
일반빌딩 210.6 90.2

공공빌딩 132.3 86.6

전체 178.0 88.7

상업용
백화점 291.9 98.1

상가 285.5 116.0

전체 288.3 108.2

교육용
학교 97.6 66.1

연구소 304.5 154

전체 121.2 76.3

호텔 218.7 231.0

병원 201.5 247.3

전화국 762.4 70.3

아파트 40 104.9

기타 131.5 133.9

주) 주차장 면적은 제외

[표 3] 건축물별 단위에너지 사용량
[Table 3] Energy consumption per gross area by 

building business

2.1 건축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 중 건축물의 경우 에너
지사용계획 협의는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지고, 이 때 연
면적이나 수전용량 그리고 보일러용량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협의대상 기준을 건축면적 또는 수전용
량 아니면 보일러용량으로 설정할 수 있으면 매우 편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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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연면적 기준

협의대상 시설의 연간전력사용량 기준(공공사업 1,000

만 kWh/년, 민간사업 2,000만 kWh/년 이상)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표 3의 건축물별 단위전력사용량
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구   분
단위전력
사용량

(kWh/㎡년)

산출
연면적

(㎡)

공
공
사
업

업무용 공공빌딩 132.3 75,586

교육용 학교 97.6 102,459

민
간
사
업

업무용 일반빌딩 210.6 94,967

상업용 백화점 291.9 68,517

상가 285.5 70,053

교육용 연구소 304.5 65,681

호텔 218.7 91,449

병원 201.5 99,255

복합건축물 238.2 83,928

[표 4] 연간전력사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Table 4] Building gross area satisfied criterion of annual 

consumption of electricity  

따라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 중 건축물의 협
의대상은 연면적 기준으로 공공사업 건축물의 업무용 빌
딩은 75,000㎡이상, 학교는 100,000㎡이상이 되며, 민간
사업 건축물의 업무용 빌딩은 95,000㎡이상, 상업용 건
물은 70,000㎡, 호텔은 90,000㎡, 병원은 100,000㎡이
상이 된다. 또한 최근 대형건물은 단일용도 건물보다는 
업무, 상업, 숙박 등의 기능을 함께 갖는 복합건축물이 많
아지는 추세이며 이러한 복합건축물일 경우 협의대상 연
면적은 84,000㎡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1.2 수전용량 기준

건축물의 협의대상 기준 수전용량은 표 4에 제시한 연
간전력사용량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산출연면적을 
다음 식(1)에 적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8].

수전용량부등율
산출연면적 ××표준부하밀도×  

(1)

여기서, α는 주차면적가산율이며 주차장 면적과 건축
물 연면적의 비율을 나타내고 주차장 계획 설계시 일반
적으로 30%를 고려하며[9], 표준부하밀도는 건물의 주차
장 면적을 포함한 전체연면적당 전력부하를 나타내므로 
전체연면적을 구하기 위하여 산출연면적에 주차면적가산
율, α를 반영한다. 부등율은 각 부하군의 최대수요와 종

합최대수요 전력의 비율로서 상업‧업무 건물의 배전용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에는 1.15를 적용한다[10]. 또한 
β는 수전예비율이며 변압기 손실 및 장래의 미확정 부하
를 예상하여 수전예비율, β를 50%정도 고려한다[11]. 표
준부하밀도는 한국전력공사 신규택지 및 산업단지 전력
수요 예측기준[10]에서 제시하는 지역별 토지용도별 평
균값을 적용하여 수전용량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사업 건축물(업무용)

×
× × ×  

≒ 

○ 공공사업 학교

× 
× × ×  

≒ 

○ 민간사업 건축물(업무용)

×
× × ×  

≒ 

○ 민간사업 건축물(복합건물)

×
× × ×  

≒ 

○ 민간사업 병원건물

×
× × ×  

≒ 

따라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 중 건축물의 협
의대상은 수전용량 기준으로 공공사업 건축물은 9,000

kVA 이상, 학교는 3,500 kVA 이상이고, 민간사업 업무용 
및 복합건축물은 11,500 kVA 이상이 되며, 병원은 14,600

kVA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1.3 보일러용량 기준

에너지총조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에너지원별 업종별 
에너지용도별 에너지소비[12]를 에너지용도별 전체에너
지소비율과 전력 및 연료에너지원별 소비율로 분석하였
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분 전체 에너지
소비율(%)

에너지원별
소비율(%)

전력 연료
난방용 29.3 8.73 20.57

온수용 6.2 1.49 4.71

냉방용 16.6 12.77 3.83

취사용 9.3 1.34 7.96

설비용 11.85 11.7 0.15

자가발전용 0.05 - 0.05

조명․기타 26.7 26.51 0.19

전  체 100 62.54 37.46

[표 5] 에너지 용도별 소비율
[Table 5] Energy consumption rate b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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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보일러용 연료는 냉방용, 취사용, 자가발전
용 그리고 조명‧기타 연료를 제외한 연료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보일러용 연료의 전체연료에 대한 비율은 다음
과 같이 68%가 된다.

난방   온수   설비  ÷ 연료   

그러므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기준인 공공사업 
연료사용량 2,500toe/년(25,000Gcal/년)과 민간사업 연료
사용량 5,000toe/년((50,00Gcal/년) 을 보일러 용량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건축물

×   × 
 × × 

 ≒ 톤
○ 민간건축물

×   × 
 × × 

 ≒ 톤

여기서, 보일러 효율(η)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13]에서 보일러 용량에 따라 88%∼

90%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일러 부하율(fB)은 보일러 실
제부하와 보일러 정격용량의 비율로서 건축물의 평균 난
방에너지 부하율은 30%를 적용하며, 보일러용량 여유율
(δ)은 수송열손실 등을 예상하여 10%정도 고려한다[14].

따라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 중 건축물의 협
의대상은 보일러용량 기준으로 공공사업 건축물은 15 톤
/h이상, 민간사업 건축물은 30톤/h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2.2 공장시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시설 중 공장시설은 협의대
상 기준을 연면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수전용량 
또는 보일러용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므로 협의대상 기준인 전력사용량과 연료사용량
을 수전용량과 보일러용량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공공사업

×   × 
  ×  

  ≒ 

×   × 
 × 

 ≒ 톤
○ 민간사업

×   × 
  ×  

  ≒ 

×   × 
 × 

 ≒ 톤

여기서, 역율(fP)은 전력을 공급할 때의 유효전력과 피
상전력과의 비율로서 에너지관리기준[15]에서 수전단측 
기준 역율을 90%로 정하고 있다. 산업시설의 수전예비율
(β)는 변압기손실을 고려하여 10%정도를 일반적으로 적
용한다[11]. 전력 부하율(fE)는 평균부하와 최대부하의 비
율로서 산업시설 평균 부하율은 50%정도를 고려하며, 보
일러 부하율(fB)는 산업시설 보일러의 평균부하율은 60%

정도를 적용하고, 산업용 보일러용량 여유율(δ)은 수송열
손실 등을 예상하여 20%정도 고려한다[14].

따라서 공장시설의 협의대상은 공공사업은 수전용량 
기준으로 3,000 kVA 이상, 보일러용량 기준으로 12 톤/h

이상으로, 민간사업은 수전용량 기준으로 6,000 kVA 이
상, 보일러용량 기준으로 24 톤/h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3. 사례 분석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가 도입된 1992년부터 2009

년 사이의 시설 부문 협의 건수는 그림 1처럼 77건 이었
으며, 이 중에서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변경협의
를 받는 3건을 제외한 74건의 협의완료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 건축물(39건)

연면적
(㎡)

100,000

미만
100,000이상
200,000미만

200,000이상
300,000미만 300,000이상

공공사업(11건) 2 6 2 1

민간사업(28건) 15 4 9

수전용량
(kVA)

10,000미
만

10,000이상
20,000미만

20,000이상
30,000미만 30,000이상

공공사업(11건) 4 6 1

민간사업(28건) 13 8 7

보일러용량
(ton/h)

15미만 15이상
30미만

30이상
45미만 45이상

공공사업(11건) 8 3

민간사업(28건) 10 11 1 6

2. 공장시설(35건)

수전용량
(kVA)

3,000

미만
3,000이상
6,000미만

6,000이상
9,000미만 9,000이상

공공사업( 0건)

민간사업(35건) 5 2 4 24

보일러용량
(ton/h)

12미만 125이상
24미만

24이상
36미만 36이상

공공사업( 0건)

민간사업(35건) 10 1 5 19

[표 6] 시설부문 협의사례
[Table 6] Consultation case of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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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사업 중에 건축물은 39건이고, 공장시설은 35건
이다. 건축물을 사업주관자별로 분류하면 공공사업은 11

건, 민간사업은 28건이며, 공장시설은 35건 모두 민간사
업이었다.

공공사업 건축물 11건 중에서 연면적이  100,000㎡미
만인 경우가 2건 이고  최소 연면적은 90,788㎡이었다. 

수전용량은 10,000 kVA 미만인 경우가 4건 인데, 이 중에
서 3건은 9,000 kVA 이상이고 나머지 1건만이 7,500 kVA

이었다. 모광역시가 주관하여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시
설 등을 건립하는 **운동장PF사업으로 연면적은 넓지만 
수전용량은 적은 특수한 경우였다. 보일러용량은 15톤/h

미만이 8건이고 최소 보일러용량은 6 톤/h 이었다.

민간사업 건축물은 28건 모두 연면적이 100,000㎡이
상이고 최소 연면적은 107,560㎡이었다. 수전용량도 모
두 10,000 kVA 이상이고 최소 수전용량은 12,000 kVA 이
었다. 보일러용량은 15 톤/h 미만이 10건이고, 15 톤/h 이
상이 18건이며 최소 보일러용량은 0.9 톤/h 이었다. 

따라서 공공사업 건축물은 연면적 90,000㎡이상 또
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이면 협의대상이 되고, 민간
사업 건축물은 연면적 100,000㎡이상 또는 수전용량 
12,000 kVA 이상이면 협의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
일러용량으로는 공공 또는 민간사업의 협의대상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치를 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공장시설은 35건 모두 민간사업이었으며 수전용량은 
6,000 kVA 이상이 28건이고, 6,000 kVA 미만이 7건이었
다. 보일러용량은 24 톤/h 이상이 24건이고, 24 톤/h 미만
이 11건이었다. 그런데 수전용량이 6,000 kVA 미만인 7

건 중에서 5건은 보일러용량이 24 톤/h 이상이었고, 보일
러용량이 24 톤/h 미만인 11개건 중에서 9건은 수전용량
이 6,000 kVA 이상이었다. 화력발전소의 환경설비개선사
업 2건이 수전용량 6,000 kVA 미만이고 동시에 보일러용
량이 24 톤/h 미만이었는데, 이는 기존설비를 개선하는 
사업 특성상 별도의 수전용량과 보일러용량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의 공장시설은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용량 24 톤/h 이상이면 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공사업은 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용량 12 톤/h 이상이면 협의대상으
로 유추할 수 있겠다.

4. 결론

현행 법령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범위가 표 1처

럼 건축물의 용도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주관자에 
따른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사업주관자, 건축 및 시설관련 종사자 또는 행
정관청 담당자 등이 건축물과 공장 시설 등이 에너지사
용계획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간편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의 건축물의 협의대상 기준을 연면적 
75,000㎡이상 또는 수전용량 9,000 kVA 이상으
로 제시한다.

이 기준은 자료 분석에서 협의대상이 연면적으로 업무
용은 75,000㎡이상, 학교는 100,000㎡이상이며, 수전용량
은 9,000 kVA 이상이 되고, 사례 분석 결과 협의대상은 
연면적은 90,000㎡이상, 수전용량은 9,000 kVA 이상으
로 나타난 결과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2) 민간사업의 건축물의 협의대상 기준을 연면적 
100,000㎡이상 또는 수전용량 11,500 kVA 이상
으로 제시한다.

여기서 연면적 기준 100,000㎡이상은 자료 분석 결과 
협의대상 연면적인 업무용 95,000㎡이상, 상업용 70,000

㎡이상, 호텔 90,000㎡이상, 병원 100,000㎡이상, 복
합건물 84,000㎡이상과 사례 분석 결과 협의대상 연면
적 100,000㎡이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연면적이다. 

수전용량 기준 11,500 kVA은 자료 분석 결과 협의대
상 수전용량인 업무용 및 복합건축물 11,500 kVA 이상, 

병원 14,600 kVA 이상과 사례 분석의 업무용 및 복합건
축물 수전용량 12,000 kVA이상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연면적 기준을 설정할 때 소외되었던 건축물 용
도별 자료 분석 협의대상 연면적(업무용 95,000㎡, 상업
용 70,000㎡, 호텔은 90,000㎡, 복합건물 84,000㎡)과 
기준 연면적 100,000㎡사이의 건축물도 수전용량 기준
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 

(3) 민간사업의 공장시설의 협의대상 기준을 수전용량 
6,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24 톤/h 이상으
로 제시한다.

(4) 공공사업의 공장시설의  협의대상 기준을수전용량 
3,000 kVA 이상 또는 보일러 용량 12 톤/h 이상으
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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